
예 산 총 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450,955,698 13,528,671

일반회계 411,593,527 12,347,806

특별회계 39,362,171 1,180,865

기타특별회계 39,362,171 1,180,865
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,069,985 32,100

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10,200 306
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 930,000 27,900
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70,488 2,115

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6,300 189

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,275,198 1,118,256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총예비비는 5,149,894천원으로 그중 일반예비비는 3,200,000천원 이며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

1,949,894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본한도액은 11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

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
